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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스위스 연방국세청 방문 및 면담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주요 조세 관련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 스위스 연방의회의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UN 제네바 사무소 방문 

◦ UN의 기능 조사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방문 및 면담 

◦ 독일의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추진 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연금공단 방문 및 면담 

◦ 연금의 자동조정장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배경 및 현황, 리스터 연금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의회 방문 

◦ 독일 연방의회의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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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단

❑ 단장: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 단원: 권아영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우림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보

3 방문 기관

❑ 스위스 연방국세청 [스위스 베른]

❑ 스위스 연방의회 [스위스 베른]

❑ 스위스 UN 제네바 사무소 [스위스 제네바]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독일 베를린]

❑ 독일 연방연금공단 [독일 베를린]

❑ 독일 연방의회 [독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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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일정

❑ 기간 : 2024. 4. 9.(화) ~ 4. 16.(화) (6박 8일)

일�정 주요�일정

4.� 9.� (화) 취리히�향발(인천�→�취리히),� 베른�도착

4.� 10.� (수)
스위스�연방국세청�면담

스위스�연방의회�방문�

4.� 11.� (목)

베른�→�제네바(육로�이동)

UN� 제네바�사무소�방문�

베를린�향발(제네바�→�베를린)

4.� 12.� (금)
독일�연방노동사회부�면담

독일�연방연금공단�면담

4.� 15.� (월)
독일�연방의회�방문�

인천�향발(베를린�→�인천)

4.� 16.� (화) 인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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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스위스의 조세제도 특징 및 최근 세법개정 동향 조사

◦ 스위스 연방재무부 산하 국세청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방제 

국가인 스위스의 조세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제도 및 재정적 측면

에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확인

－ 스위스 내 원천적인 과세권은 주(칸톤) 및 지방정부에 있으며, 연방

헌법을 통해 일부 세목에 한하여 연방정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 결과 스위스의 재정분권 수준(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캐나다에 

이어 OECD 2위 수준

◦ 스위스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부부합산 과세 

폐지 및 귀속임대료 폐지 등을 위한 논의 중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부합산 및 귀속임대료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이외에도 부유세(wealth tax) 및 법인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 등 특징적인 조세에 대해 질의·응답

 스위스의 세입전망 주체 및 전망방식 현황 조사

◦ 스위스의 세입전망은 재무부 및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수행하되 외

부 전문가 등이 일부 참여하여 의견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점 추정치(point extimates)로 제시하되, 최대·

최소치를 함께 제시하여 거시적 변동 위험을 보완

◦ 세목별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전망하되,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

효과는 반영하여 차년도 세입을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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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재원 구성 및 최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조사 

◦ 독일 공적연금제도 재원은 기여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성 

－ 연방정부 보조금에는 양육수당에 과세하여 조성하는 재원이 포함됨을 

확인 

◦ 독일은 공적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연금

개혁패키지Ⅱ(Rentenpaket 2)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금

(‘세대자본’)을 마련하려는 논의 중임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조사 

◦ 현행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48% 유지를 위한 최저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확인 

－ 소득대체율 48% 유지 시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

 독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과정 및 보완 조치 현황 조사 

◦ 독일은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결정 

◦ 은퇴연령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질병 등에 따른 조기 은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실시

하고, 고용과 비고용 사이의 중간단계를 마련하며, 연금 수령과 동시에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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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현황 

조사  

◦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완화하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고자 리스터

연금 도입  

－ 본인 소득의 최소 4% 납입 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혜택 제공 

◦ 공적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공적연금 의무가입자의 1/3, 

대부분 저소득층)을 리스터연금 제도로 포괄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 

－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 시 리스터연금 수령액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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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일정

1 스위스 연방국세청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10:00~11:40

❑ 장소 : 스위스 연방 국세청(Federal Tax Administration, 재무부 소속) 

회의실

❑ 면담자

◦ Fabian Baumer / 부국장(Vice Director),

조세정책 총괄(Head of Tax Policy)

◦ David Staubli / 분석관(Economist),

조세정책 분야(Tax Policy) 

◦ Alowin Moes / 분석관(Economist),

조세정책 및 세입전망(Tax Policy & Revenu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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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위스 조세 현황

❑ 스위스는 연방국가(Confederation)로 26개 칸톤(Cantons)으로 구성

◦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칸톤은 취리히(Zurich)로 스위스 영토의 

북서쪽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약 2/3가 

독일어를 사용

◦ 스위스의 기초지방단체 수는 과거 3,000여개를 초과했으나, 최근 

통폐합 등으로 현재는 2,100여개 수준

❑ 스위스의 재정분권(Tax decentralization) 수준은 OECD 중 2위

◦ OECD는 재정분권 수준을 전체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의 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2위 수준(참고로 1위는 캐나다 50%)

◦ 연방세(Confederation Tax)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세, 기타 순으로 구성

◦ 지방세(Local Tax)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유세, 법인자본세

(Corporate net worth tax) 순으로 구성

❑ 스위스 연방-지방 정부간 조세 배분 원칙

◦ 스위스는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칸톤)의 과세권을 폭넓게 허용

－ (Art. 3 Cantons) The Cantons are sovereign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ir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 They exercise all rights that are not vested in 

the Co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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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톤은 연방 헌법에 의해 권한을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권을 
가진다. 칸톤은 연방에 귀속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에서 과세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세목(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각 칸톤 및 지자체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세목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갖음

❑ 스위스의 지역 간 세부담(소득세) 차이

◦ 전반적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스위스 서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별�소득세�부담수준(미혼,� 무자녀) 지역별�소득세�부담수준(부부,� 2자녀)

◦ 이러한 지역 간 세부담 차이는 지역마다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상이한 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경쟁을 벌인 결과 등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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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위스의 조세 관련 이슈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종전 다수의 칸톤에서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 완료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향후 각 칸톤은 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부부합산 과세 폐지

－ 스위스 소득세의 종전 부부합산 과세방식은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에서 

과도하게 독신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 2024년 2월 연방의회에 ①조세중립성, ②부수입자의 노동 장려, 

③성평등 제고를 위해 개인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value) 폐지

－ 스위스는 자가주택 보유자의 귀속임대료를 사실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산정된 귀속임대료는 가산하되, 이자비용 및 유지·수선비 등은 공제)

－ 스위스 국무회의 경제·조세 위원회 등은 귀속임대료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개정을 논의 중

❑ 스위스 세입전망 관련

◦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문서화된 프로세스 및 예측 모델을 정기적으로 

점검 · 검토하며, 과정에서 숙련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월별 실적, 경제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값을 기반으로 하며, 

변경된 제도로 인한 효과를 가감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산출

－ 전망치는 점 추정치(point extimates)로 제시하되, 경제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최소치를 제시하여 거시적 변동 위험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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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과세자료가 칸톤 단계에서 생산되므로 전망을 위한 자료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세입 전망시 세목별로 다양한 변수로 활용하되, 특이요인을 반영함

－ 부가가치세: 명목GDP(국내최종소비의 대리변수로써 활용)

－ 소득세: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소득(6개월의 시차(lag))

누진세율을 고려한 세수탄력성(factor 2) 활용

－ 법인세: 회계상 이익 ≠ 세무상 이익

(외국인 소득, 결손금 이월공제 7년)

－ 인지세: 주식·채권시장 거래량, 보험·증권 등 발행규모, 이자율 등

－ 원천징수세: 배당금, 이자율, 환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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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면담내용

❑ 스위스 연방-지방 정부간 조세 배분 원칙

◦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세 등)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갖음

◦ 또한 조세는 보편성(Universality), 공평성(Uniformity), 담세력(Ability 

to pay)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갖추어야 함 (Art. 127 Principles of tax-

ation) 

◦ 스위스 연방 헌법은 세금 간 조화(Tax harmonization)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대상, 과세목적, 과세기간, 절차 등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rt. 129 Tax harmonization)

❑ 스위스의 칸톤 단위의 부유세(wealth tax) 현황 및 운영의 어려움 

◦ 스위스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포괄

적인 부유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OECD에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가 

존재함 

◦ 지역별로 부유세율이 다른데, 가장 높은 제네바의 경우 순자산 1억 

스위스 프랑(미혼·무자녀)의 납세자에 대해 1%가 넘는 부유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매년 발생하는 소득(flow)이 아니라 순자산(stock)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 1%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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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부유세율(1억�스위스프랑,� 미혼 · 무자녀�기준)

◦ 스위스는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대규모 주식매각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스위스의 과세체계가 유리할 

수 있고, 자산의 평가액이 시장가치에 비하면 낮게 형성되어 납세자 

저항이 적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유세 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사람의 부를 숫자로써 평가해야 

한다는 점임

－ 부유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자동차 

등 광범위하며,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주택 등도 평가하여 

과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스위스의 각 칸톤은 부유세를 지난 150년간 운용해왔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납세자 큰 저항없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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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스위스 부가가치세 인상 경과 및 여론 수렴 노력 

◦ 스위스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왔으며, 미국과 달리 

최종적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목적이 연금재원 마련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스위스의 법인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와 일반 법인세의 

차이 

◦ 일반적인 법인세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income)에 과세하는 반면, 

스위스의 법인 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임

◦ 소득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적인 담세력을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인두세(Poll tax)와 같은 

성격의 과세

◦ 경기불황 및 호황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재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value) 폐지 배경  

◦ 귀속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만큼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향유한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 이론상 

귀속임대료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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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체계상 주택의 유지·보수비용, 담보 대출(Mortgage)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집 소유주가 대출을 갚을 

유인을 약화시키고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며,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귀속임대료를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위스의 조세제도 개편 노력

◦ 스위스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08년부터 CO2 levy(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당 부담금은 화석연료(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화석연료)에 

부과함

◦ CO2 levy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0 스위스 프랑을 부과하고 있음

◦ 부과금 수입의 2/3은 전체 국민에게 재분배되며, 나머지 1/3은 친환경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생 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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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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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15:00~16:00

❑ 장소 : 스위스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

❑ 주요 내용

◦ 스위스 연방의회 시찰을 통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절차, 정치제도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스위스 연방의회 현황

❑ 구성

◦ 연방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 보유

◦ 상원(Council of States)

－ 20개 주(K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 6개주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

－ 상원의원은 주별로 상이한 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 하원(National Council)

－ 하원 의석은 총 200석으로,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 수(4만명 기준/ 

현재 최소 1석에서 최다 35석)에 따라 배정

－ 취리히주는 35명을 선출하는 반면, 글라루스 등 소규모 6개주는 1명 선출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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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연방의회에서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 

◦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겸임(연방의회 서열 1위)

❑ 회기 

◦ 정기회의는 연 4회(3ᆞ6ᆞ9ᆞ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

◦ 연방의원들은 비회기 기간 중에는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의회 

회기 기간에만 베른에 체류

❑ 입법절차

◦ ① 법률안 제출 

－ 연방각의의 법안제출, 의원발의, 국민발안*의 세 가지 형태

－ 헌법개정안에 한하며, 유권자 10만명 이상 서명시 이중과반수(전체 

주민 및 칸톤 과반 찬성) 국민투표 실시

◦ ② 의견청취(consultation) 

◦ ③ 법률안 또는 검토보고서 공포

◦ ④ 연방 상․하원에서 논의 

◦ ⑤ 소관 위원회 심사

◦ ⑥ 상세 심의

◦ ⑦ 양원에서 법률안 채택

◦ ⑧ 관보 게재

－ 위 법률안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 이상 서명시 찬반 국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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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의 특성

◦ 스위스의 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등 주로 3가지 형태로 행사

◦ 현재와 같은 독특한 스위스 국가제도가 형성되게 된 배경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높은 교육ᆞ문화 

수준, △다양한 언론매체의 영향 등이 요인

◦ 국가권력은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연방(Eidgenossenschaft) 정부, 주

(Kanton) 정부, 시ᆞ군(Gemeinde) 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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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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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 UN 제네바 사무소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1일(목) 16:00~17:00

❑ 장소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주요 내용

◦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사무소 시찰을 통해 UN의 역할과 구성, 

UN 제네바 사무소의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UN 제네바 사무소 현황

❑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개요 

◦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 회의 기구

◦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범세계적 기구로서 창립 당시 회원국은 총 

51개국, 오늘날에는 전세계 193개국 가입 중

◦ 과거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실패했던 국제연맹의 역할을 대신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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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설립 목적은 '전쟁 방지를 위한 분쟁 중재', '집단적 안보 체제 

확립', 그리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등임(UN 헌장 제1조)1)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1946년 설립된 UN 제네바 사무소는 유엔의 4개 사무소(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중 뉴욕 다음으로 큰 규모

◦ 뉴욕 본부가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제네바 

사무소에서는 건강, 인권, 난민과 이주, 군축 관련 업무에 집중

◦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1919년 제네바를 

본부 소재지로 결정하고, 1929~1936년간 본부 건물인 Palais des 

Nations을 건축하였으며, 국제연맹이 1946년 국제연합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건물도 국제연합 사무소로 변모

◦ UN 제네바 사무소는 UN 사무국의 일부로서 회원국 간의 대화, 면담, 

회의 등 지원을 위한 회의 시설 유지 및 회의 서비스 제공(통역, 기술 

지원, 문서 편집 및 배포 등), 회의 장소 확보 등의 업무 담당

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 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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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UN 제네바 사무소에는 전 세계에서 1,6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네바 소재 40개 이상의 UN 시스템 조직 및 

단체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제네바에 본부를 둔 기구

－ 유럽 경제 위원회

－ 국제 교육 사무국

－ 국제 컴퓨터 센터

－ 국제 노동 기구

－ 국제 무역 센터

－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 유엔 보수 위원회

－ 유엔 무역 개발 회의

－ 유엔 군비 축소 연구소

－ 유엔 훈련 연구소

－ 유엔 기획 서비스 사무소

－ 유엔 개발 평화 스포츠 사무소

－ 유엔 인구 기금

－ 유엔 사회 개발 연구소

－ 세계 보건 기구

－ 세계 기상 기구

※ 제네바에 지점을 둔 기구

－ 국제 원자력 기구 (본부는 빈)

－ 유엔 환경 계획 (본부는 나이로비)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본부는 파리)

－ 유엔 공업 개발 기구 (본부는 빈)

❑ 조직도

◦ 현재 UN 제네바 사무소는 사무소장(Director-General, Tatiana 

VALOVAYA) 아래 회의 관리 및 지원, 정보·공보 서비스, 행정, 

도서관, 보안 및 안전 서비스 등 5개의 국과 군축회의 지원 사무소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Geneva Branch)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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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제네바 사무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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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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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2일(금) 10:00~11:30

❑ 장소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회의실

❑ 면담자

◦ Dirk Baller / 대외협력부장(Head of Division ‘Protocol, Events, 

International Visitors Service, Language Service’) 

◦ Michael Rohrbach /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재정계산 담당

◦ Anna Hyla / 법률 담당

◦ Kevin Schabiner / 국제관계 담당

◦ Aaron Tiener /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리스터연금 담당

◦ Hannah Hoffmann / 법률 관련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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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공적연금제도 현황

❑ 독일 공적연금제도는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노령 ․ 장애 ․ 유족

연금 급여를 지급  

◦ 월 소득이 520유로 미만인 경미고용종사자(Geringfügig Beschäftigte)도 

의무가입자에 포함되며, 실직, 장애, 직업학교 또는 대학 교육, 임신 

또는 모성휴가, 실업 수당 수급 중인 사람에게 크레딧을 부여하여 

가입자로 포괄함  

◦ 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래하면 수급

－ 35년 이상 가입자는 63세부터 감액된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단계적

으로 상향조정), 45년 이상 가입자는 감액 없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 주요 재원은 기여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성  

◦ 최근 보험료율은 18.6%를 유지 

◦ 연방정부 보조금은 ① 일반연방보조금, ② VAT를 통한 추가연방

보조금, ③ 환경세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으로 구성

－ 2024년 2월 추정 기준, 연금지출의 25.9%를 연방보조금으로 충당

(일반연방보조금 16.7%, VAT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 4.5%, 환경세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 4.7%)

❑ 주요 연금개혁 연혁 

◦ (2001년) 미래 보험료율의 목표를 2020년 20%, 2030년 22% 이하로 

설정하고 리스터연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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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매년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율이 연금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는데, 2001년 연금개혁 당시 재정계산 결과 2030년 

보험료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보험료율 억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감독원이 인증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 

－ 정부는 리스터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리스터연금 보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율은 2002년의 경우 1%, 

2004년 2%, 2006년 3%였고, 2008년부터는 4%로 유지)

◦ (2004년) 급여 계산 시 ‘지속가능성 계수(Nachhaltigkeitsfaktors; sustain-

ability factor)’를 적용 

－ 연금포인트*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는 소득수준의 변화

(소득계수 활용)만 고려하였으나 2001년부터 기여율의 변화(기여율계수 

활용)가 고려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부양비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

   *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이 연금포인트로 전환되는데, 이때 연금포인트는 

해당연도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 비율을 가리킴. 누적된 연금포인트를 

연금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립된 연금포인트를 현재가치화하여 합산

◦ (2007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수급개시연령: 1947년 전 출생자 65세, 1947년 출생자 65세 1개월, 

1948년 출생자 65세 2개월, 1949년 출생자부터 2개월씩 상향조정, 

1964년 이후 출생자부터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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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면담내용

❑ 독일 공적연금 구조 및 재정 개요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3가지 

기둥으로 구성 

◦ 공적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매년 결정되고,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 매년 11월, 차년도에 대한 예상되는 보조금과 지출규모를 계산하고 

수입이 부족할 경우 보험료율을 올림 

－ 연방정부 보조금 중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에 과세하여 조성하는 재원도 포함 

◦ 최근 독일 노동시장은 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입자 수는 2023년 4,980만명(그 중 3,470만명이 의무가입자)에서 

2025년 4,600만명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870만명에서 2025년 2,240만명으로 증

가할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노력, 직업훈련, 노인인구의 경제참여, 전문인력의 이민 등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 특히,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 중(노동연한, 노인

인구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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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 연금개혁패키지Ⅱ(Rentenpaket 2)

◦ (개혁의 목표) 연금급여 수준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현재와 같은 48%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

－ 향후 소득대체율 48%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개혁방안①) 연금재정의 추가 재원으로 ‘세대자본’이라는 명칭의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 

－ 세대자본은 2036년까지 120억 유로를 적립하는 것을 계획

－ 다만, 독일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 

◦ (개혁방안②) 보험료율 상한 폐지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48%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보험료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

－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나 세대자본이 마련되면 연금

보험료율 증가 수준을 억제할 수 있음 

※ 향후 최저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연금급여액 산정 시 사용되는 지속

가능성 계수는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것 

❑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정 및 후속조치 

◦ 현재 독일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7세로 상향조정 중에 있으나 6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있음 

◦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지나서도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연금 수령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연금

수령액과 추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누진과세 문제(소득이 늘어

날수록 누진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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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 현재 독일 내 390만명의 자영업자 중 90만명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7%는 과거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현 제도상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금에 

의무가입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 

－ 다만, 공적연금 가입과 사적연금 가입 간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 향후 독일의 경제 변화 등이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대응책  

◦ 현재 독일은 IT인력과 복지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인력 이민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으며,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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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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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연방연금공단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2일(금) 14:00~16:30

❑ 장소 : 독일 연방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회의실

❑ 면담자

◦ Claudia Kintscher / 대외협력부장(Head of Uni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Octavio Morales / 연구개발부 분석관

◦ Christoph Freudenberg / 연구개발부 분석관  

◦ Ravi Martin Grüneberg / 대외협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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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공적연금제도 현황

❑ 독일 공적연금제도는 급여 계산 시 임금계수, 기여율계수, 지속

가능성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계수 도입 배경) 보험료율 상한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에 소요되는 부가적 인건비를 낮추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함  

◦ (지속가능성 계수 구성) 보험료 납부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을 

기초로 하나 단순 사람 수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을 표준화하여 계산 

－ 보험료 납부자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즉, 동일 조건에서 고령화되는 경우), 계수가 0보다 작아져 급여가 

낮아짐 

◦ (지속가능성 계수 역할)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계수가 급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경험이 있음

－ 다만, 2027년부터는 급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향후 지속가능성계수로 인해 연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을 준비 중 

❑ 독일은 2007년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결정  

◦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동일하고 함께 조정됨 

◦ (조정의 성공 요인) 당시 노동시장 상황이 좋았고(경제적 요인), 당시 

연방정부는 69%의 득표율을 얻은 연립정부인 상황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 중 하나가 노동조합과 친밀도가 높음(정치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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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예외 규정을 둠 

－ 45년 이상 납입하면 감액 없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함(한 해에 

은퇴자의 30%가 감액없이 조기에 수령함)

－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조정에 대한 

논의 중 

◦ (긍정적 효과) 연금재정의 지출이 억제되는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부과방식이므로 지출 억제는 보험료율 

인상 억제로 이어짐), 60~64세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  

◦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 은퇴연령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 

－ 자발적 비고용을 포함하여 은퇴 인구의 1/4가 은퇴연령 2년 전에 이미 

비(非) 고용상태가 됨

－ 질병 등에 따른 조기 은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고, 

‘은퇴를 위한 순조로운 전환’이라고 부르는 고용과 비고용 사이의 중간

단계를 마련하며,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센

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기적으로 노인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독일은 공적연금제도 외에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Rente)을 

도입하여 운영 중 

◦ (배경) 공적연금의 역할을 완화하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고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는 리스터연금 도입 

◦ (주요 내용) 본인 소득의 최소 4% 납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

감면 혜택 제공 

－ 자녀가 없는 경우 납입금의 1/3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은 경우 

정부 지원율이 납입금의 100%에 도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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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현황) 근로자의 30%가 가입하고 있음 

－ 도입 후 첫 10년간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10년간 정체된 상황

－ 근로자의 50%는 각 회사를 통한 연금상품을 선택(자녀가 없는 경우 

회사를 통한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공적연금 의무가입자의 1/3(대부분 저소득층)가 

공적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리스터연금 제도로 

포괄하기 위한 노력 중 

－ 정보제공 및 홍보 노력 강화 등 투명성 향상 노력

－ 연금상품에 대한 부담금 상한 설정

－ 공공부조 등의 수급자는 리스터연금을 수령할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이 

삭감되어 리스터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 부조 

대상자 선정 시 리스터연금은 공제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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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면담내용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치적 ․ 사회적 수용성

◦ 보험료율의 변경은 최종적으로 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조정장치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적 개입 ․ 논쟁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  

－ 다만,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자동

조정장치에 의한 급여 조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지속가능성 계수의 역할이 사라지고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최저소득보다 연금수급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것이 정책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없애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고자 함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세대자본

(적립금)을 도입하여 완화하고자 함 

－ 세대자본은 연방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

❑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연방정부의 보조금 변화 여부  

◦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복잡한 체계를 통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형태임 

❑ ‘은퇴를 위한 순조로운 전환’의 주요 내용 

◦ 연금을 50%만 수령하면서 파트타임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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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력 중  

－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대략 월 500유로까지의 소득(mini job)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세금 고려시 

mini job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조세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력 중  

◦ 2020년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을 

감액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감액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 모니터링 중

－ 최근 초기 결과물에 따르면 아직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노인의 일부가 감액을 없애기 전부터 이미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연금공단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질병예방을 위한 재활 지원을 하고 있음 

－ 연금재정을 재원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 실시, 재활

클리닉 운영 등

❑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 및 정부 보조 현황 

◦ 소득계층별 가입률은 비슷하지만 고소득층이 약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중 

◦ 정부는 매년 리스터연금에 100억 유로 정도를 투입 

❑ 최근 논의 중인 리스터연금 개혁 방안  

◦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 조문 때문

◦ 원금보장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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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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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연방의회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10:00~11:00

❑ 장소 : 독일 연방의회(Reichstagsgebäude) 

❑ 주요 내용

◦ 독일 연방의회 시찰을 통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절차, 정치제도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독일 연방의회 현황

  (1) 연방하원(Bundestag)

❑ 임기 : 4년

❑ 선출방법

◦ 유권자(18세 이상) 1인 2표제

◦ 제1투표 : 지역구 의원 선출(299개 지역구)

◦ 제2투표 :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299명, 지역구 의원

수와 동일)

❑ 의석 배분 방식

◦ 1단계: 각 주 차원에서 정당별 의석수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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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비율에 따라 선거전 미리 결정된 주별 총 의석수를 주내 정당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분배(생트-라게(Sainte-Lague) 

방식 적용)

－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동 분배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의석도 인정 (초과의석)

◦ 2단계: 연방차원에서 정당별 총 의석수 확정

－ 주별로 각 정당에 분배된 의석수를 연방차원에서 정당별로 합산한 후, 

정당 간 전국 총의석수의 비율이 정당간 전국 제2투표 득표율과 일치

하도록 조정

－ 정당별로 기존 의석수를 인정한 채, 제2투표 득표율에 맞도록 각 당에 

의석을 추가배분 (균형의석)

◦ 3단계: 각 주 차원의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 위와 같이 확정된 정당별 전국 총의석을 동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주 비례대표 리스트로 배분

❑ 비례대표 명부

◦ 비례대표 명부는 16개 연방주 단위로 작성

－ 비례대표 명부는 지난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한 정당만 제출하며, 

소수 정당의 경우 2,000명의 지지서명으로 명부 제출 가능

－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1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비례명부의 차순위자 당선 승계

❑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연방총리 선출, 정부활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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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방상원(Bundestag)

❑ 주총리, 주장관 등 16개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 상원의장은 각주 총리가 1년 임기(11.1-익년 10.31)로 교대로 수임

－ 상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업무 대행

❑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3-6개 투표권 보유(총 69표)

◦ 인구 200만 이하 주 3표 :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어 폼머른, 

자알란트

◦ 인구 200만 이상 주 4표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스타인

◦ 인구 600만 이상 5표 : 헤센

◦ 인구 700만 이상 6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

  (3) 입법권한

❑ 연방법률 제정권

◦ 법률안 제출권은 연방정부, 상원, 하원의원(최소 하나의 교섭단체 혹은 

의원 5%가 지지할 경우) 보유

◦ 연방정부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제출되며,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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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처리 절차

◦ 법률안은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기본법 및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률안 등)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

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 제기권을 보유

◦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하원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및 연방

정부도 동 위원회 소집 요청 가능

◦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안의 경

우에는 상원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상원의 이의 

기각 가능

◦ 조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동 법률안을 재차 심의하여, 표결



44  스위스 ․ 독일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다.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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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1 스위스 연방국세청 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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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방연금공단 발제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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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연방연금공단 발제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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